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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 

 

평]

 

국민의 

 

법감정을 

 

무시하고 

 

사법정의를 

 

훼손하는 

 

후안무치의 

 

특별사면은 

 

어떠한 

 

이유로도 

 

정당화 

 

될 

 

수 

 

없다.

 

오늘 

 

청와대가 

 

전국민적인 

 

반대에도 

 

불구하고 

 

특별사면을 

 

강행하였다. 

 

예상대로 

 

부정부패혐의로 

 

유죄 

 

판결을 

 

받은 

 

대통령의 

 

측근인 

 

최시중 

 

전 

 

방송통신위

 

원장, 

 

천신일 

 

세중나모여행 

 

회장, 

 

박희태 

 

전 

 

국회의장 

 

등이 

 

포함되어 

 

있다. 

 

게다가 

 

친인척 

 

사면은 

 

없다면서 

 

사돈인 

 

조현준 

 

효성 

 

사장도 

 

이번 

 

특사에 

 

슬그머니 

 

명단을 

 

올렸다. 

 

사면제도는 

 

대통령이 

 

사법권의 

 

행사에 

 

개입하여 

 

사법기능을 

 

무력화시키는 

 

매우 

 

강

 

력한 

 

권한이다. 

 

사법정의와 

 

국민화합을 

 

실현하기 

 

위한 

 

목적 

 

하에 

 

최소한으로 

 

신중

 

하게 

 

행사되어야 

 

하는 

 

것이 

 

당연하다. 

 

그러나 

 

오늘 

 

특사는 

 

권력형 

 

비리에 

 

연루된 

 

대통령의 

 

측근을 

 

위한 

 

특혜사면이라는 

 

것 

 

외에 

 

어떤 

 

명분과 

 

정당성을 

 

찾아 

 

볼 

 

수가 

 

없다.

 

이번 

 

특별사면처럼 

 

사면권이 

 

정권과 

 

결탁한 

 

권력형부패와 

 

비리 

 

사범들을 

 

구제하기 

 

위한 

 

방편으로 

 

악용되는 

 

것은 

 

법질서를 

 

교란하는 

 

것이며 

 

사법정의를 

 

훼손하는 

 

심각

 

한 

 

부작용을 

 

초래한다. 

 

사적으로 

 

남용된 

 

사면권의 

 

행사는 

 

법 

 

앞에 

 

만인이 

 

평등하지 

 

않다는 

 

것을 

 

보여주는 

 

것임과 

 

동시에 

 

법치주의에도 

 

반하는 

 

일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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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의 

 

사면권은 

 

헌법상 

 

부여된 

 

권한이나 

 

내재적인 

 

한계가 

 

있다. 

 

더구나 

 

특별사

 

면은 

 

대통령이 

 

특정한 

 

사람을 

 

대상으로 

 

국회의 

 

동의 

 

없이 

 

행사할 

 

수 

 

있기에 

 

남용의 

 

가능성이 

 

언제나 

 

상존한다. 

 

특별사면에 

 

대한 

 

통제장치가 

 

반드시 

 

필요하다. 

 

특별사면

 

의 

 

대상자를 

 

엄격히 

 

제한하여 

 

헌정질서파괴범, 

 

권력형 

 

비리, 

 

부정부패 

 

공직자, 

 

선거

 

와 

 

정치자금 

 

및 

 

뇌물 

 

관련 

 

범죄, 

 

형기의 

 

일정기간을 

 

경과하지 

 

아니한 

 

자 

 

등을 

 

제외

 

하는 

 

방안과 

 

사면심사위원회의 

 

구성과 

 

운영에 

 

국민들의 

 

의사를 

 

반영하는 

 

방법 

 

등 

 

사면권 

 

행사의 

 

절차적 

 

정당성을 

 

담보하는 

 

방안의 

 

정비가 

 

절실하다. 

 

국회는 

 

사면권 

 

남용의 

 

관행을 

 

끊기 

 

위해 

 

특별사면에 

 

대한 

 

절차적, 

 

내용적 

 

제한을 

 

위한 

 

입법에 

 

적

 

극 

 

나서기를 

 

촉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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